
[부록 ] A LT A 標 準證 券 의 主要 內 容

구 분 Ow n ers P oli cy L o an P oli cy

보험계약자 부동산 매수인 담보권리자

피보험자
부동산 매수인
(상속자등 법적으로 피보험자의 권
리를 승계한자 포함)

금융기관등 담보권리자
(법률행위에 의한 피담보채권의 양수
인 포함)

보험금액 부동산 가액 피담보채권액

보험료
1회 완납 (보험금액, 지역 등에 따
라 누진요율 적용)

좌동

보험기간
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기간
(소유권 이전 후에도 피보험자가 이
해관계 있는 경우 효력 지속)

채권을 전액 회수할 때까지
(채권회수 후에도 피보험자가 이해관
계 있는 경우 효력 지속)

보상하는
손해

- 다음 사유에 기인한 손해를 보험
금액 범위내에서 보상
1) 보험목적물의 소유권, 기타의

권리가 타인에게 귀속됨
2) 보험목적물의 소유권상의 하

자, 저당권, 선취특권발생
3) 지역권의 하자
4) 소유권의 비 매매성

- 다음 사유에 기인한 손해를 보험금
액 범위내에서 보상
1) 좌동

2) 좌동

3) 좌동
4) 좌동
5) 선취특권의 무효나 실행불능
6) 저당권실행상의 선취특권 하자
7) 양도의 무효나 양도불능

보상하지
않는 손해

- 부동산의 점유, 사용을 제한, 규제,
금지하는 법령, 조례 등에 의한 손해

- 보험계약 체결일 현재 공부에 나
타나지 않은 사실로서 토지수용
권등 강제권 행사로 인한 손해

- 다음사유에 기인하여 발생한 하
자, 선취특권, 저당권등으로 입은
손해
1) 피보험자가 발생시킨 것
2) 공부에 기록되지 않은 사실을

피보험자가 불고지한 것
3) 증권이 발급된 후 발생한 것
4) 부동산이나 권리에 정당한 대

가를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입
은 손해

- 좌동

- 좌동

- 좌동

1) 좌동
2) 좌동

3) 좌동
4) 좌동

- 피보험자나 채권자가 법령위반으로
인하여 저당권 실행불능으로 입은
손해

통지의무 - 기소와 응소에 따른 통지의무 - 좌동

보험금청구
- 보험사고가 확정된 후 90일 이내

청구
- 좌동

보상방법의
선 택

- 보험금 지급 또는 피보험자 명의
의 화해

- 좌동

대위권의
행 사

- 제 권리이전 및 피보험자의 이름
사용 허락

- 좌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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